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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 B2601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

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 B2601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 상품은 장해(50%이상 장해, 60%이상 장해, 80%이상 장해, 3~100% 장해)를 보장하는 장해보장형과 

재해사망 및 고도장해를 보장하는 상해보장형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한 비갱신형 보험으로 최대 
11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 B2601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Q. 선납보험료 납입이 가능한가요?
A.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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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류 

1형 : 장해보장형   

2형 : 상해보장형   

2. 보험기간

100세만기. 110세 만기

3.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4.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1형(장해보장형) 2형(상해보장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0세
만기

5년납

만15세 ~ 75세

만15세 ~ 75세
7년납 만15세 ~ 73세
10년납 만15세 ~ 70세
15년납 만15세 ~ 65세
20년납 만15세 ~ 60세

110세
만기

5년납 만15세 ~ 70세 만15세 ~ 75세
7년납 만15세 ~ 66세 만15세 ~ 73세
10년납 만15세 ~ 64세 만15세 ~ 70세
15년납 만15세 ~ 60세 만15세 ~ 75세
20년납 만15세 ~ 57세 만15세 ~ 60세

5.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연납

6. 가입한도

구분 가입한도

1형 (장해보장형)
65세 이하 : 100만원 ~ 최대 7,000만원

66세 이상 : 100만원 ~ 최대 4,000만원

2형 (상해보장형)
70세 이하 : 100만원 ~ 최대 3,000만원

71세 이상 :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 다만, 가입한도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가입내용 및 가입경로 등

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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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진단 여부

이 상품은 기존 다른 보험 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

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 등

이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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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 B2601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① 1형 (장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
회에 한하며, 매월 5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

해당일에 총 120회 확정지급)

매월 20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6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
회에 한하며, 매월 6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

해당일에 총 120회 확정지급)

매월 80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8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
회에 한하며, 매월 8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

해당일에 총 120회 확정지급)

매월 100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장해보험금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

률 중 3% 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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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이상 장해생활자금과 60%이상 장해생활자금, 80%이상 장해생활자금을 장해생활자금이라 합니다.
※ 50%이상 장해생활자금과 60%이상 장해생활자금, 80%이상 장해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

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

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월 5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5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 ‘매월 6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6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 ‘매월 8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8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 장해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

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장해생활자금을 지급받던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도 미지급된 장해생활자금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

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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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형 (상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

30,000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20,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

보험금과 사망 당시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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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나.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

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나.’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

니다.

3.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라. 보험금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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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출기초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

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 B2601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이내 연복리 

3.00%, 10년 초과 연복리 2.0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남자 여자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무배당 예정

질병 및 재해 장해 50%이상  

발생률

0.000105 0.000315 0.000999 0.000032 0.000121 0.000380

무배당 예정 

질병 및 재해 장해 80%이상 

발생률

0.000030 0.000107 0.000365 0.000007 0.000023 0.000121

무배당 예정

경험 재해사망률
0.000115 0.000203 0.000351 0.000032 0.000039 0.000075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

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

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더나은안심보험 B2601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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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적용기초율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

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

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

할 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 1형(장해보장형)
(단위 : 원)

           종류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1,105,200 0 0.0% 542,400 0 0.0%
6개월 2,210,400 0 0.0% 1,084,800 0 0.0%
9개월 3,315,600 63,900 1.9% 1,627,200 0 0.0%
1년 4,420,800 1,175,500 26.6% 2,169,600 326,200 15.0%
3년 13,262,400 10,418,900 78.6% 6,508,800 4,904,400 75.4%
5년 22,104,000 20,162,300 91.2% 10,848,000 9,727,200 89.7%

10년 44,208,000 45,487,000 102.9% 21,696,000 22,132,700 102.0%
20년 88,416,000 97,825,500 110.6% 43,392,000 47,632,900 109.8%
30년 88,416,000 116,798,500 132.1% 43,392,000 56,340,200 129.8%
40년 88,416,000 132,404,700 149.8% 43,392,000 57,467,50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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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상해보장형)
(단위 : 원)

           종류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1,273,200 0 0.0% 553,200 0 0.0%
6개월 2,546,400 0 0.0% 1,106,400 0 0.0%
9개월 3,819,600 137,500 3.6% 1,659,600 0 0.0%
1년 5,092,800 1,412,100 27.7% 2,212,800 338,600 15.3%
3년 15,278,400 12,016,300 78.6% 6,638,400 5,000,700 75.3%
5년 25,464,000 23,194,400 91.1% 11,064,000 9,912,900 89.6%

10년 50,928,000 52,280,400 102.7% 22,128,000 22,567,800 102.0%
20년 101,856,000 112,550,700 110.5% 44,256,000 48,686,300 110.0%
30년 101,856,000 134,741,400 132.3% 44,256,000 57,869,900 130.8%
40년 101,856,000 155,172,000 152.3% 44,256,000 60,245,500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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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

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

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보험가격지수

(가입기준 : 40세, 월납)

구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1형 (장해보장형) 기본형 100세 20년 95.4% 90.9% 3,000

2형 (상해보장형) 기본형 100세 20년 93.4% 89.0% 3,000


